
[별  21] <개  2015.12.22.>

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( 91조 2항 )

1. 인 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  하여야 하며, 폐 처리시  16시간 

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  장근  2  이상  경 자를 작업

장에 책임 근 하도  하여야 한다.

2. 삭  <2015.12.22.>

3. 삭  <2015.12.22.>

4. 폐 처리를 탁요청 받  에는 당한 사 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를 

지연하여 탁자  사업에 지장  주어 는 아니 다.

5. 삭  <2014.1.29>

6. 폐 는 처리방법별(재이용업  경우 상별)  분리하여 거ㆍ운반 및 장

하여야 하고, 그 처리  한 각종  하게 지ㆍ 리하여야 하며, 

그  또는 산자료를 3 간 보 하여야 한다.

7. 폐 를 탁받  에는 한국폐 처리 회에  일 번 를 부여한 별지 

44 식  폐 ( ) 탁 인 를 사실  하고, 탁자  폐 처리업자

가 각각 날인하여 1부는 폐 처리업자, 1부는 탁자가 각각 보 ㆍ 하여야 

하며, 폐 ( ) 탁 인 를 거짓  발 하여 는 아니 다.

8. 폐 처리업자가 업ㆍ폐업 또는 행 처분에 한 업 지를 받  에는 

그 사실  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한 책  강구하도  하여야 한다.

9. 탁한 폐 는 당한 사  없이 10일 이상 보 할  없 며, 보 폐  

체량이 장시  장능  90퍼 트 이상 게 보 하여 는 아니 다.

10. 폐 처리업  등  한 자는 반 별  탁폐 (재이용폐 를 포함한다)  

탁업소별ㆍ 상별 탁량ㆍ처리량(재이용량  포함한다)ㆍ보 량 및 폐

처리량 등  다  반 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, 할 등 장

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

11. 등  한 운반시  탁폐  외  다른  운반하는 업행 를 

하여 는 아니 다.

12. 운반장 ㆍ 장시  및 처리시  항상 등 에 맞게 지하여야 한다.

13. 별  13  “나지역”에 입지한 시   하 처리구역 또는 공동처리구역 

외  지역에 입지한 시  별  13에도 불구하고 “가지역”  배출허용

 용한다.

14.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  분 함량  85퍼 트 이하이여야 한다.

15. 별  20 2 라목 3)  라) 및 마)에 른 리 학 처리시  및 생

학 처리시 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 에  인 한 탁처리

상  폐 에 한 하여 탁하여야 하며, 그 폐 는 해당 처리방법별  분리ㆍ



장하여야 한다.

16. 소각시  악취 질 및 염 질  거를 해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

도는 소 850℃ 이상, 체 시간  소 1  이상  지하여야 하며, 

 승  850℃ 이상  지한 상태에  처리 상 폐 를 입하여야 한

다.

17. 증발농축시 , 건조시 , 소각시  염 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

하여야 하며, 분 마다 악취에 한 자가  실시하여야 한다.

18. 별  20 2 라목 3)  라) 및 마)에 른 리 학 처리시  및 생

학 처리시  처리 에 하여는 별  20 2 나목1)부  15) 지  

탁폐 에 함  항목  주 1회 이상 질 염 질 분  실시하여  운

상태를 인하여야 한다.


